
회사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공고 
 

주식회사 두산은 2019년 8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

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  

 

1.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

가. 대상주권 : 주식회사 두산 기명식 보통주 및 기명식 우선주 

나. 구주권 제출기간 : 2019년 8월 13일 ~ 2019년 9월 30일 

다. 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19년 9월 27일 ~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 

라.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: 2019년 10월 18일 

마. 구주권 제출장소 

가) 명부주주 :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

나) 실질주주 :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

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  

※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주권, 신분증 및 신고된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본 

 일정은 관련 법규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, 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

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 

 

2. 참고사항 

가. 분할기일 : 2019년 10월 1일 

나. 분할비율  

- 분할존속회사는 0.9060062 

- 분할신설회사1(두산솔루스 주식회사(가칭))는 0.0333998  

- 분할신설회사2(두산퓨얼셀 주식회사(가칭))는 0.0605940  

주1) 분할신설회사1(두산솔루스 주식회사(가칭)) 및 분할신설회사2(두산퓨얼셀 

주식회사(가칭))는 분할 이후 유통주식 수 증대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5,000원에서 

100원으로 액면분할 할 예정입니다. 

주2) 이에 따라, 분할되는 회사의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상기 

분할비율(a) x 1주의 금액비율(b)로 산정합니다. 

주3) 1주의 금액비율(b) = (분할되는 회사의 1주의 금액 5,000원) / (분할신설회사 

  1주의 금액 100원) = 50 

 

2019년 8월 13일 

 

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75 

주식회사 두산 

대표이사 동 현 수 

 

 

명의개서대리인 KEB하나은행 은행장 지성규 


